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의 의미

토지수용법 제51조가 정한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보통의 사정

이라면 토지의 수용의 결과 토지소유자 등이 당연히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상 손실로서 토지의 

수용과 손실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10.06. 선고 98두19414 판

결)


